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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
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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 ○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, 공원 내 운동시설의 

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내 운동시설의 

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

되었습니다.

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 ○ 안 제1조에는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

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,

 ○ 안 제2조 제1의2호에는 “공원운동시설”정의를 신설하였고,

 ○ 안 제3조에는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

하였으며,

 ○ 안 제4조에는 공원운동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해 규정하였

습니다.

 ○ 안 별표 1에는 달서강창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였고,

 ○ 안 별표 1의2에는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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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 ○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

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

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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
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- 3 -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【권숙자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
번호

00926027
발의연월일 : 2025. 4.  9.

발  의  자 : 권숙자,박정환,황국주,

박왕규,고명욱,도하석

1. 제안이유

 ○ 공원 내 운동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

내 운동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

기여하고자 함. 

2. 주요내용

 가. 목적(안 제1조)

 나. 정의(안 제2조)

 다. 명칭 및 위치(안 제3조)

 라. 시설의 개방 및 이용(안 제4조)

 마.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안 별표 1)

 바.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(안 별표 1의2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 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조

나. 비용추계: 비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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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·운영에
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“공원운동시설”이란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「도시공원 및 녹

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

각 호와 같다.

1.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2.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.

제4조제2항 중 “체육시설”을 “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”로, “한다”를

“하며, 필요시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

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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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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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제1호 관련)

명 칭 위 치

월배국민체육센터 도원동 1473

월배축구장 도원동 1473

월배테니스장 도원동 1473

송현체육센터 송현동 794-2

달서강창 체육시설(파크골프장) 파호동 401-2

달서강창 체육시설(그라운드골프장) 파호동 401-2

수림지 파크골프장 대천동 699

신당체육센터 신당동 1846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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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의2] 

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제2호 관련)
명 칭 위 치 면 수

게이트볼장

강창공원 호산동 349 1
별모람공원 도원동 1441-2 1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애화공원 본동 616-3 1
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2
용산공원 용산동 949 2
월곡공원 상인동 1530 1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2
월성공원 월성동 280-1 2
이곡생수공원 이곡동 1301-2 2
장미공원 진천동 780-1 1
한샘청동공원 대천동 353-5 1

농구장

도원공원 도원동 1454 1
선돌공원 월암동 431 1
월명공원 월성동 87 1
월촌공원 상인동 1559 1
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호산공원 호산동 357-60 1

배구장 도원공원 도원동 1451 1

배드민턴장

대곡공원 대곡동 410 3
도원공원 도원동 1451 2
도원공원 도원동 1454 2

앞산공원(대덕승마장 인근) 송현동 694 4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3
월곡공원 상인동 1530 3
월명공원 월성동 87 2
월촌공원 상인동 1559 2
유림공원 상인동 1549 1
한샘청동공원 대천동 353-5 2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
운동장

상호림공원 호림동 1-6 1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1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1
월천공원 대천동 1022 1
학산공원 본동 1120 일원 1
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호림공원 호산동 714 1

인라인
스케이트장
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1

족구장
강창공원 호산동 349 1
무지개공원 본리동 1205 1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
풋살장
미성공원 월성동 270-4 1
한마음공원 유천동 608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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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

법」과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

역시 달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

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

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

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

시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·

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

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

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

같다.

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
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1의2. “공원운동시설”이란 도시

공원 내에 설치된 「도시공원

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

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을 말

한다.

2. ∼ 12. (생 략) 2. ∼ 12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체육시설의

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체육시설 및

공원운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
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

별표 1과 같다.

2.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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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
치는 별표 1의2와 같다.

제4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

(생 략)

제4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

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

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

하여야 한다.

② ------ 체육시설 및 공원운

동시설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 하며, 필요시 수시 점검·

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

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 개 정 안

[별표 1] [별표 1]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명    칭 위    치
 월배국민
 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73번지

  월배축구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73번지

  월배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73번지

  송현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94-2번지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제1호관련)

명   칭 위  치

월배국민체육센터 도원동 1473

월배축구장 도원동 1473

월배테니스장 도원동 1473

송현체육센터  송현동 794-2

 달서강창 체육시설(파크골프장)  파호동 401-2

달서강창 체육시설(그라운드골프장)  파호동 401-2

수림지 파크골프장 대천동 699

신당체육센터   신당동 1846-1



- 10 -

[별표 1의2]

현 행 개 정 안

<신 설>
[별표 1의2]
공원운동시설의명칭및위치(제3조제2호 관련)

명   칭 위  치 면  수

게이트볼장

강창공원 호산동 349 1
별모람공원 도원동 1441-2 1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애화공원 본동 616-3 1
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2
용산공원 용산동 949 2
월곡공원 상인동 1530 1
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2
월성공원 월성동 280-1 2

이곡생수공원 이곡동 1301-2 2
장미공원 진천동 780-1 1

한샘청동공원 대천동 353-5 1

농구장

도원공원 도원동 1454 1
선돌공원 월암동 431 1
월명공원 월성동 87 1
월촌공원 상인동 1559 1
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호산공원 호산동 357-60 1

배구장 도원공원 도원동 1451 1

배드민턴장

대곡공원 대곡동 410 3
도원공원 도원동 1451 2
도원공원 도원동 1454 2
앞산공원

(대덕승마장 인근) 송현동 694 4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3

월곡공원 상인동 1530 3
월명공원 월성동 87 2
월촌공원 상인동 1559 2
유림공원 상인동 1549 1

한샘청동공원 대천동 353-5 2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
운동장

상호림공원 호림동 1-6 1
와룡(아래)공원 이곡동 1191-2 1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1

월천공원 대천동 1022 1
학산공원 본동 1120 일원 1

호림강나루공원 대천동 900 1
호림공원 호산동 714 1

인라인
스케이트장
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월광수변공원 도원동 898-1 1

족구장
강창공원 호산동 349 1

무지개공원 본리동 1205 1
본리공원 본리동 88-4 1

풋살장 미성공원 월성동 270-4 1
한마음공원 유천동 608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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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체육시설의 종류)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

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1] 체육시설의 종류

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

운동 종목 골프장, 골프연습장, 궁도장, 게이트볼장, 농구장, 당구장, 라

켓볼장, 럭비풋볼장, 롤러스케이트장, 배구장, 배드민턴장, 벨

로드롬, 볼링장, 봅슬레이장, 빙상장, 사격장, 세팍타크로장,

수상스키장, 수영장, 무도학원, 무도장, 스쿼시장, 스키장, 승

마장, 썰매장, 씨름장, 아이스하키장, 야구장, 양궁장, 역도장,

에어로빅장, 요트장, 육상장, 자동차경주장, 조정장, 체력단련

장, 체육도장, 체조장, 축구장, 카누장, 탁구장, 테니스장, 펜싱

장, 하키장, 핸드볼장, 인공암벽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, 그 밖

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

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

시설 형태 운동장, 체육관, 종합 체육시설, 가상체험 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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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∼3. (생략)

  4. “공원시설”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

목의 시설을 말한다.

    가.∼라. (생략)

    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궁도장 등 운동시설

    바.∼카. (생략)

  5. (생략)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조(공원시설의 종류)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

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1] 공원시설의 종류

1.∼3. (생략)

4. 운동시설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

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. 다만, 무도학

원·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, 사격장은 실내

사격장에 한하며,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.

나. 자연체험장

5.∼9. (생략)


